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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서면질의서의 내용에서 지침상의 “제2종근린생활 및 문화시설”의 용도확인사안에서 “제

1종근린생활시설”로 계획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
하지만 현재시행법률상

1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서

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.

2.하지만, 영동군계획조례에는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서 제1종근린생활시

설을 명시하고 있지않습니다.

이에대하여,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와 추후 문제가 생기지않을지 우

려가 되는바입니다. 확인부탁드립니다.

담당부서인 영동군 도시개발팀과 협의한 결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이 가

능함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 할 것.

지난 서면질의서의 내용에서 단지내도로 북측대지경계선과 도로사이공간(그림의 붉은부분)

에

“건축시설물과 부설주차장설치가능여부”에 대하여 북축은 조경부분이므로

“부설주차장설치”가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
 그부분을 100%조경공간으로 사용예정이라면 건축물의 외부계단 또는 기둥등 의 소규모의

건축시설물도 설치가 불가한지 그리고 배치상에서 건물의 처마(2층,3층의 슬라브부분)도 침

범이 불가한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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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시된 부분은 추후 상부 주거플랫폼 임대주택단지와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

공터 즉 조경으로 계획할 것. 그에 따라 외부계단 및 기둥 및 처마등의  건축물이

넘어가는 것은 불가함.


